
 

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병역이행 절차 안내

대체역 편입 인용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절차 등을

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
  대체복무요원 복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  

 ◾� 복무기관� 및� 복무기간� � 대체복무교육센터에서� 3주� 간� 교육� 후� 교도소,� 구치소� 등�

교정시설에서� 소집된� 날(교육기간� 포함)부터� 36개월� 간� 합숙� 복무�

� � � � � *� 대체복무기관� :� 법무부에서� 대체복무교육센터� 교육기간(3주)� 중� 결정

�◾� 복무분야� � � 급식,� 물품,� 보건위생,� 시설관리� 등의� 업무� 지원

� � � � � *� 무기･흉기� 사용� 관련� 시설경비� 및� 수용자� 호송� 등의� 업무는� 제외

�◾� 복무관리� � � � 법무부장관(총괄)� 및� 대체복무기관장(관리)이� 지휘･감독

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는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.  

 ◾� 대체복무요원� 소집은� 소집순서에� 따라� 병무청에서� 선발� 및� 통지합니다.

� � � � -� 대체복무요원� 소집순위는� ①� 28세� 이상인� 사람(’26년� 기준� ’98.12.31.� 이전� 출생자)

②� 소집� 연기사유가� 없어진� 사람� 또는� 소집일자� 본인선택자� ③� 그� 외의� 사람이며,

같은� 소집순위� 내에서는� 대체역� 편입일자가� 빠른� 순(편입일자가� 동일한� 경우� 생년월일�

빠른� 순)으로� 결정됩니다.

�◾� 다만,� 대체복무요원� 소집� 시까지� 일정� 기간� 소요될� 수� 있습니다.

� � � � -� 대체역� 편입 이후� 대체복무요원으로� 소집되기까지� 연간� 소집계획� 규모에� 따라� 일정� 기간

(평균� 1년� 6개월� 내외)� 소요될� 수� 있습니다.

�◾� 빠른� 소집을� 원할� 경우,� 병무청에서는� 『대체복무요원� 소집일자� 본인선택』�

제도를� 운영하고� 있으니� 참고하시기� 바랍니다.

� � � � -� 구체적인� 일정과� 신청방법� 등은� 향후� 접수일정� 등이� 정해지면� 병무청� 누리집� 또는�

개인별� 휴대전화� 알림톡으로� 안내 드릴� 예정입니다.� �

� � � � � ※� 기타� 문의� :� 병무민원상담소(☎1588-9090)� �

″귀하의 성실한 대체복무를 응원합니다″


